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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Note>

단계양수시험은 소위 적정채수량 산정 도구가 아니다

이진용1,2,‡

1강원대학교 지질학과
2강원대학교 크리티컬존선도연구실

요  약

국내 먹는샘물 환경영향조사에서 취수정의 적정채수량은 기본적으로 단계양수시험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단계양수시험은 관정(우물)의 효율을 평가하거나 대수층의 수리상수 등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 단공시

험으로 먹는샘물의 적정채수량을 산정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 개념과 방법론을 

오해하여 오남용하고 있다. 저자는 2010년 논문(Lee, 2010)을 통해 관련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

으나 다시 본 단보를 통해 관련 국가기관(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개선 노력을 주문한다.

주요어: 먹는샘물, 단계양수시험, 적정채수량, 우물효율

Jin-Yong Lee, 2016, Step-drawdown test is not a tool to determine the so called optimal discharge rate.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2, no. 4, p. 443-446

ABSTRACT: In 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of Natural Mineral Water in Korea, the optimal discharge 
rate of a production well is determined based on a step-drawdown test. However, the step-drawdown test is originally 
to evaluate well efficiency (well performance) or to estimate aquifer parameters, but is not a tool to estimate the 
optimal production rate. Despite this, in Korea, it’s concept and methodology have been erroneously used in the 
assessment. The author indicated its related problems and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in a previous paper (Lee, 
2010) but now again this short note is presented to attract attention of relevant authoritie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o persuade them to take action on th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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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이래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며(Lee, 2010), 올해 

약 7,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탄산수 등도 이런 시장 확대를 견

인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유엔에서는 2016

년 물의 날 테마를 “Water and Job”이라고 정하였

고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물과 더불어 관련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Cho, 2016). 

이처럼 물 산업이 번창하면서 먹는샘물 업계도 지하

수 증산 및 새롭고 다양한 브랜드 발굴 등의 노력으

로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대내외적인 물시장 전망과 달

리 먹는샘물의 개발허가 및 연장 등과 관련한 심사

과정은 그렇게 합리적이며 명쾌해 보이지는 않는다.

먹는샘물의 신규개발을 위해서는 먹는물 관리법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샘물개발 환경영향

조사를 수행하고 환경영향심사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12조에 따라 이후 매 5년마다 연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로는 집수유역 설정, 지하수 함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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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산정 및 적정채수량의 결정을 들 수 있다. 적절

한 지하수질을 갖추고 있다면 이들 과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느냐가 심사결

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들 각 이슈들

은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일이 아니

며 해당지역의 특수한 수리지질학적 조건에 따라 매

우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지형 및 수리지질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집수유역

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또 적정한 지하수 함양율 추

정방법을 선택하여 연간 함양량을 산정하는 것은 쉽

지 않으며 그 결과는 늘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제 먹는샘물 환경영향조사는 평가항목도 많으며 

일부는 매우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국민이 소비하는 먹는

샘물의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

고 또 소중한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겠다는 국가의 의

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조사는 거의 기

능적으로 수행되는 부분이 많으며 그 보고서의 품질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면에는 기술력

을 갖추진 못한 기업들의 저가 수주의 영향도 있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단보에서 다루고자 하는 취수정의 적정

채수량 산정은 매우 논쟁적 이슈이다(Lee, 2010). 현

재 관련 조사는 먹는물관리법(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거의 기계적으로 

단계양수시험을 수행하고 해석하여(그 해석은 지하

수 업무수행 지침에 방법론적 근거를 두고 있음) 약

간의 추가 평가를 통해 취수정의 적정채수량을 결정

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양수시험에 기초한 이런 방

식의 적정채수량 산정은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며 지

속가능한 지하수자원의 보전개념에서도 옳지 않다

(Lee, 2010). 아래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2. 본 론

현행 먹는샘물 환경영향조사에서 취수정의 적정

채수량이 정해지는 통상적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

자.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조사항

목과 조사방법에 따라 4 단계 이상의 단계양수시험

을 실시한다. 첫 단계는 1,000분 이상하며 다음 단계

부터는 180분 이상 양수를 수행한다(이상이라고 기

준을 제시하였지만 안정수위를 보기보다는 실제로

는 딱 이 시험시간을 지키는 수준임). 이 결과를 이

용하여 Jacob (1947)의 양수정 수위강하( )와 양수

량()의 관계식을 바탕으로 양수량 대 단계별 수위

강하량 혹은 단계별 비수위강하량()을 도시한

다(어느 방법을 채택하느냐도 임의적임; Lee, 2010). 

도시된 자료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변곡점(두 

직선의 교차점)을 찾고 이를 지하수업무수행지침의 

소위 한계취수량(critical discharge)으로 인식하고 

이 한계취수량과 동일하거나 혹은 약간 작은 임의의 

값을 적정채수량으로 잠정 결정한다.

이후 [별표 1]의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

간 평가단계에서 집수유역의 연간 지하수함양량 대

비 주변의 기존 지하수이용량 및 계획 취수량(적정

채수량)의 합산에 여유가 있으면 적정한 채수량으로 

받아들인다(이 여유량이라는 것의 평가도 매우 임의

적임). 이후 소위 적정채수량으로 양수할 경우 5년 

동안 취수정과 주변의 지하수위 강하가 어느 정도인

지 그리고 포획구간은 어떠한지를 지하수모델링을 

통하여 평가한다. 이 모델링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

면(실제로는 평가 혹은 판단의 기준이 없음) 앞서 제

시한 적정채수량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다. 상기한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허가량은 결국 해당 환경

청 심사소위원회의 협의결과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

른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여러 단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계양수시험에서 결정된 소위 적정채수량에 

준하며 이 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단계양수시험은 양수에 대한 관정(우물)의 

거동(well behavior), 우물손실(well loss), 우물 효

율(well efficiency)을 평가하거나 대수층의 수리상

수를 추정하는 단공시험이다(Kawecki, 1995). 최초

의 관계식은 Jacob (1947)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아

래와 같다.

 
 (1)

여기서 는 상수이고 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양

수()할 경우 상수에 해당한다. 상기 식은 단순하고 

해석이 간편하여 현재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다

수의 학자들에 의해 보다 일반적인 식( 
 )

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또 소위 우물손실 부분을 선형

(linear)과 비선형(non-linear) 손실로 구분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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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step-drawdown test using drawdown of each step (left) and specific drawdown (right).

들도 있어왔다(예를 들어 Rorabaugh, 1953; Kruseman 

and de Ridder, 1990; Kawecki, 1995).

소위 우물손실은 우물(관정) 설치(completion)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잔존한 드릴링 머드에 따른 관

정주변의 투수성저하, 공벽주변에 채운 자갈(gravel 

pack)내의 수두손실, 스크린 통과에 따른 수두손실 

그리고 펌프주변 난류에 의한 수두손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Kruseman and de Ridder, 

1990; Kawecki, 1995). 단계양수시험에서 양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물손실도 증가하는데(식 1 참조) 

해석에서 수위강하가 혹은 비수위강하량이 크게 변

하는 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총수두손실(total head 

loss)에서 우물손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양수량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의 소위 한계취수량)을 찾는

다는 의미이다(그림 1). 수식으로 보면(아래 식 2) 직

선의 기울기 가 변하는(증가하는) 변곡점(양수량)

을 찾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특정 해당 관

정에서 그 양수량 이상으로 취수하면 그 전보다 우

물손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로 우물효율

의 저하를 나타낸다. 




 (2)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관정 효율의 저하는 대수

층의 지속적 산출능력과는 무관하다. 필연적으로 우

물의 효율( 
 )은 양수

량이 증가하면 감소하게 되어 있다. 우물효율의 저

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경제적 판단의 문제

이지 이것은 소위 먹는샘물 영향조사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해당 관정의 고갈 혹은 주변 대수층의 고

갈 영향과는 무관하다. 이는 다른 여러 방법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결국 단계양수시험은 취수정(관정)

의 효율을 평가하는 시험일 뿐 해당 관정이나 대수

층의 지속적 산출능력을 나타내는 시험이 아니다. 

다만 상기한 방식의 단기적인 단계양수시험으로 결

정된 소위 적정채수량은 장기적인 대수층의 산출능

력을 시험하는 장기양수시험(국내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기간이상의 시험)의 기준 양수량으로서의 기술

적 의미는 있다고 할 것이다(Lee, 2010).

3. 결 론

단계양수시험은 취수정의 적정채수량을 산정하

는 시험이 아니다. 그 목적과 의의를 명확히 이해해

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현행 먹는물관리법 

[별표 1]의 방법론 및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을 수정

하여야 한다. 적정채수량 산정을 위해서는 장기양수

시험, 지하수모델링 평가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

다. 이와 아울러 집수유역 설정, 지하수함양량 계산 

등 여러 부분에서 표준적인 사례가 없어 현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차제에 전문가들의 연구와 

협의를 거쳐 먹는샘물 환경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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